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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왕의 결정에 따라 국적취득신청제출일 이전에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

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카타르에 거주하고 합법적인 생계수단이 있으며, 

평판이 훌륭하고 품행이 단정하고, 이전에 카타르 또는 외국에서 명예 및 

안전을 위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지 아니하고, 아랍어에 능통한 

외국인에 대하여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. 카타르국적신청인이 

국적허용이전에 사망한 후 그의 신청이 수용된 경우 그의 미망인의 요청과 

내무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미망인과 그의 미성년의 자에게 국적을 허용할 

수 있다. 또한 국적취득자의 국적취득일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득자와 

카타르에 거주한 국적취득자의 처(妻)에 대하여서도 취득자 다음으로 국적을 

허용할 수 있다. 카타르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국가에서 

필요한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유망한 과학적 재능을 가진 특출한 학생에 

대하여도 카타르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. 카타르인과 혼인한 여성이 

내무부장관에게 카타르국적취득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혼인관계가 

통지일로부터 5년 간 지속된 경우 카타르인으로 본다.  

카타르국적은 1년에 50명 이상에게 허용하지 아니한다. 카타르국적취득자는 

국적취득 시 제1심법원의 판사 앞에서 맹세를 하여야 한다. 여권 또는 

신분카드는 카타르국적보유에 대한 증거로 보지 아니한다. 1961년 제2차 

카타르국적법은 폐지한다. 

 


